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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체육회 전국체육대회 성과수당 지급 규정

제정 2021.06.23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부산광역시 대표로 전국체육대회(동 하계)에 참가하여 

입상(1,2,3위)한 선수와 지도한 지도자 및 종합입상(1,2,3위)한 회원종목단체에 

대해 성과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타당성과 객관성을 유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

다.

제2조(대상) 성과수당 지급대상은 부산광역시 대표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여 

엘리트부분 입상한 선수, 지도한 지도자(선수 등록한 팀의 지도자에게 지급하

며 타시도 등록팀도 포함), 종합 입상한 회원종목단체로 한다.

제3조(지급기준) 제2조의 대상에 대한 성과수당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

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.

1. 회원종목단체 : 종합입상(1, 2, 3위)한 회원종목단체

가. 1위 단체 : 5,000,000원

나. 2위 단체 : 3,000,000원

다. 3위 단체 : 2,000,000원

2. 지도자 :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여 득점한 선수를 지도한 지도자에 대하여

지급하며, 그 기준은 종목별 성과수당 지급기준 별표 1에 의한다.

3. 입상(1, 2, 3위)한 선수(팀원)

가. 1위 선수 : 500,000원

나. 2위 선수 : 300,000원

다. 3위 선수 : 200,000원 

제4조(지급시기) 성과수당의 지급시기는 당 해 년도 전국체전 종료 후로 한다.

제5조(대상제외) ① 제2조에 명시된 대상이라 할지라도 본회나 중앙회원종목단

체 및 회원종목단체 시ㆍ도지부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징계가 종료된 후 3개월

이 지나지 않은 지도자와 선수는 제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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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본회 규정에 의거 관리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제3조 1호에 명시된 수당을 

지급하지 않는다.

제6조(지급대상관리) 본회 회원종목단체는 제5조와 관련하여 징계관리대장을 작

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, 매년 전국체육대회 개최 전 본회에 사본을 제출하여

야 한다.

제7조(지급액조정) 성과수당 금액은 제3조에 명시된 성과수당의 지급액을 원칙

으로 하나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․지급할 수 있으며, 개인에게 지급하는 총액

은 1,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부     칙(2021.06.23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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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1] 
 전국체육대회 성과수당 (지도자) 지급기준 (제3조제2호 관련)

가. 지급 기준 : 득점 당 5천원 + 입상지도자 성과수당 지급 기준금액

나. 입상지도자 성과수당 지급 기준금액

(단위 : 만원)

* 비고 : 동계종목은 입상지도자 성과수당 지급기준금액의 250% 지급

구분 기     준 해 당 종 목 지 급 액
금 은 동

개
인

전국체전 참가규정상 개인전으로 분류된 종목 
및 단체전 및 개인전을 병행 실시하는 종목의 
개인전
<38종목>

육상, 수영, 테니스, 소프트테니스(단식,복식), 탁구
(개인전), 자전거, 복싱, 레슬링, 역도, 씨름, 유도, 
궁도(개인), 양궁(개인,거리별), 사격(개인), 승마, 기계
체조 및 에어로빅(개인), 펜싱(개인), 배드민턴(복식), 
태권도, 조정(싱글,페어), 볼링(개인,마스터즈,2인조), 
롤러, 요트, 근대5종(개인), 카누, 골프(개인), 우슈, 
핀수영, 철인3종, 스쿼시(개인), 당구, 산악, 댄스스포츠, 
바둑, 빙상, 스키, 바이애슬론

90 45 24

준
단
체

전국체전 참가규정상 개인전종목 중 단체로 채점
하는 종목
<15종목>

육상(계주,로드레이스), 수영(계영), 자전거(단체), 
양궁(단체), 사격(단체), 기계체조 및 에어로빅(단체), 
조정(에이트, 쿼드러플스컬), 볼링(3․5인조), 
롤러(계주), 카누(K-4), 핀수영(계영), 철인3종(단체), 
스키(계주), 빙상(계주), 바이애슬론(계주)

120 60 30

단 
체
Ⅰ

전국체전 참가규정상 단체전 및 개인전을 병행 실
시하는 종목의 단체전 경기
<8종목>

테니스, 소프트테니스,탁구, 펜싱, 배드민턴, 
스쿼시(단체), 컬링,빙상(싱크로나이즈드) 180 90 45

단
체
Ⅱ

전국체전 참가규정상 단체전 및 개인전을 병행 실
시하는 2개 종별 이하인 종목의 단체전 경기
(단 별도의 개인전을 실시하지 않는 종목)
<3종목>

궁도,근대5종(계주,단체), 골프 240 120 60

단
체
Ⅲ

전국체전 참가규정상 순수단체전으로 분류된 종목
<11종목>

수구, 축구, 야구․소프트볼,농구, 배구, 핸드볼,럭비,
검도, 하키,세팍타크로, 아이스하키 300 150 75


